
‘활짝’ 피다 ㅣ	대선	투표	Q&A

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. 각 후보들은 

유권자 선택을 받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선거 레이

스를 달려왔다. 이제 선택은 유권자 몫이다. 내 삶을 

바꾸는 대통령선거, 이것만은 알고 투표소에 방문해

보자. 

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

2.9. 이전 신고	 전입신고한	새로운	주소지의	투표소에서	투표	

2.10. 이후 신고	 전입신고	전	과거	주소지의	투표소에서	투표

출처	:	중앙선거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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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당일 개인 사정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데요. 사전 투표는 언제인가요?

별도의	신고를	하지	않아도	사전	투표소가	설치된	곳		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 합니다.		

신분증은	꼭	챙겨	가세요.	

※	신분증	:	주민등록증,	운전면허증,	여권,	학생증	중	선택,	또는	공공기관에서	발행한	사진이	첨부된	신분증명서

사전투표 : 3월 4일~5일 오전 6시~오후 6시
1

2004년에 태어난 학생입니다. 저는 투표할 수 있나요?

2019년	12월	27일	공직선거법	개정안이	국회에서	통과돼	만	18세부터	선거권을	갖습니다.		

2004년 3월 10일생까지 투표 할	수	있습니다.	왜	3월	9일이	아닌	3월	10일까지인지	궁금하신가요?		

한국	민법에서는	생일이	아닌	생일	하루	전날	만	나이가	바뀌기	때문입니다.

선거권 : 만 18세
2

코로나19 때문에 투표하러 가기 걱정돼요.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까요?

지난해	4월	재·보궐선거	때는	투표소	입장 전 발열 체크를 한 뒤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1m 거리 두기를 유지 하며	투

표를	진행했습니다.	이번	대선	때도	큰	차이는	없을	것	같은데요.	투표소	관계자도	마스크와	의료용	장갑을		

착용하고,	일부는	안면보호구까지	씁니다.	마스크	안	쓴	사람은	임시	기표소에서	투표할	수는	있습니다.		

단,	옷이나	티슈	등을	활용해	입	주변을	가리고	투표해야	합니다.

1m 거리 두기
3

선거 때마다 헷갈려요. 선거 기간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?

기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불법 이라는	점	꼭	기억해주세요!	인증샷	찍는다고	투표지를	촬영하면	안	됩니다.		

인증샷을	남기려면	투표소	바깥에서	찍어주세요.	기호를	나타내는	손가락	인증샷을	SNS에	올리는	것은	가능하답니다.	

투표지를	훼손하거나	투표소	100m	안에서	투표	참여를	권유하는	행위는	모두	불법입니다.	

촬영은 투표소 바깥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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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투표할 수 있나요? 

일반	선거인과의	접촉을	최소화하기	위해	방역당국의	외출	허가를	받은	코로나19	확진자·격리자들이		

당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 가	가능합니다.	다만	농·산·어촌	지역에	거주하는		

고령자·장애인·임산부	등	교통약자	격리자의	경우	관할	보건소로부터	일시적	외출의	필요성을	인정받으면		

오후	6시	전에도	투표할	수	있습니다.	

외출 허가를 받고 오후 6시~오후 7시 30분 투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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